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《시보발행안내》

본「시보」는 지방지치법시행령 제12조, 제13조 및 공주시보 

발행규정에 의거 조례, 규칙, 훈령, 예규의 제정 및 개∙폐사항, 

인사, 공고, 고시, 의회의 집회, 개회, 휴회 및 회기의 연장, 

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.

매월(1일, 15일)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

효력을 갖고 있습니다.

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∙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.

이∙통장님께서는 본「시보」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

알려 주시기 바랍니다.

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

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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